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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험생의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계리사 및 재물손해사정사 1차시험의 공인

영어시험성적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청각장애인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듣기점수’가 포함되는 공인영어시험에 대한 대체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공인영어시험의 인정범위 확대 및 청각장애인에 대한 대체기준 마련(안

별표 1의2)

보험계리사·재물손해사정사 시험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의 범위에

지텔프, 플렉스를 포함하고 청각 장애인에 대해서는 듣기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점수에 일반 응시자에 대한 합격점수 비율을 적용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1.1.15.~2.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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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지 >

총리령 제 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46조제6항 및 제53조제6항 관련)

구 분 내 용
합격에 필요한 점수

일반응시자 청각장애인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

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352점 이상

IBT: 71점 이상 35점 이상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

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35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40점 이상 204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아이.티.에스.씨.(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

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65점 이상

(level 2)

43점 이상

(level 2)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 검정

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37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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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비고
1. 위 표에서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청각장애인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해당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합계 점수를 말한다. 다만, 지텔프(G-TELP) 시험은 듣기부분을 포함한 모든 부분의 평균 

점수를 말한다.

3. 청각장애인의 합격 기준 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청각장애인

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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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험과 보험감독국

연 락 처 02-2100-2945 02-3145-7474


